
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20조(제1전공 이수 및 졸업요건) ① (생  략) 

  ② 전공심화과정이나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생은 전공심화과정이나 

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

  ③ (생  략) 

  ④ 타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자,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

로 입학한 자,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, 교직

과정이수자와 학ㆍ석사연계과정 또는 학·석·박사통합연계과정으로 본 대

학교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 <삽  입> 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

다. 

  ⑤ ~ ⑨ (생  략)

제20조(제1전공 이수 및 졸업요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

  ④ 타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자,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

로 입학한 자,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, 교직

과정이수자, 학ㆍ석사연계과정 또는 학·석·박사통합연계과정으로 본 대학

교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, 군위탁 편입학 전형 입학자는 제2항의 적용

을 받지 아니한다. (개정 2025.07.21.) 

  ⑤ ~ ⑨ (현행과 같음)  

- 군위탁 편입학 입학생에 대한 

제1전공 이수 예외 적용

<신  설>

부    칙 <기획팀-934호 : 2025.07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0조 제4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군위탁 편입학 

전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- 부칙 신설


